
표지판의 의미를 이해하여
안전하며 즐거운 드라이브 여행을

통행금지

일방통행

도로 표지판은 운전자에게 길을 안내하며
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한 주의환기와 지켜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.
교통규칙을 무시하는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도 이어집니다.
교통규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며 편안한 드라이브 여행을 하도록 합시다.

규제표지

모든 보행자・자동차・노면전철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.

차량 통행금지
차(자동차・원동기장치자전거・경차)
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. 

주정차금지
자동차는 정차・주차할 수 없습니다.
(위의 숫자는 금지 시간을 나타내는 
것으로 이 경우에는 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)

주차금지
자동차는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. 
(위의 숫자는 금지 시간을 표시한 
것으로 이 경우에는 8시부터 20시까지 입니다)

일시정지
자동차는 정지선 앞에서 잠시 정지해야 합니다.
정지선이 없을 때에는 교차로(표지) 바로 
앞에서 잠시 정지해야 합니다.

서행
자동차는 서행 (바로 멈출 수 있을 
정도의 속도로 통행)해야만 합니다.

최고속도
자동차는 표지판에 표시되어 있는 
최고 속도를 넘어서 운전하면 안 됩니다.

최저속도
자동차는 표시되어 있는 속도 미만의 
속도로 통행해야 합니다.

차량 진입금지
자동차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.
(일방 통행의 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)

차량 횡단금지
자동차는 횡단하면 안 됩니다. 
(도로 외 시설과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서 
좌회전을 수반하는 횡단을 할 수 없습니다)

유턴금지
자동차는 유턴할 수 없습니다. 

앞지르기금지
자동차(차량)는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됩니다. 

자동차는 화살표가 가리키는
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.
반대방향의 통행은 할 수 없습니다.

전용통행차로
표지판에 표시되어 있는 자동차의 
전용통행차로 임을 가리킵니다. 
(이 경우에는 노선버스 등의 전용통행차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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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방향 외 진행 금지 
자동차는 화살표 방향 이외로 
진행할 수 없습니다.


